
코로나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개정 주요사항

2021.8.30. 시행일자

▣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사항
  - 역학조사 관련 서식, 부록 등 외국인 관련 대응 사항 개선
    ※ 부록 24.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(p.259)
    ※ 부록 25.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/ 심층역학조사서 작성원칙(p.260)
  -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7~8일째 
    추가 검사 가능하도록 안내
  - 재검출 사례 관련 Q&A 추가
  -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시 제출자료 명시

▣ 기 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반영
  -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 현행화
  - 진단 검사비 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업무 흐름도 반영
  -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
  - 자가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금지
  -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격리기간 안내 문구 수정
  -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 파악을 위한 보조수단의 범위 확대
  - 코로나19 재검출 ‧ 재감염 사례의 관리에 대한 개정 사항 반영
  -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관련 세부지침 안내 및 주요 대응 요약 현행화 


